
2021년 12월 2일 개정 

신체 세정용 시트형 제품(물티슈) 등록 지침 및 요건 

• 시트형 물티슈는 화장품 규정에 따른 성분으로 이루어진 용액이 천 또는 종이 시트에 함침된 형태의 제품으로서, 신체 피부, 팔·다리, 손 또는 유아의 

피부를 닦아 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알코올을 함유하는 경우 그 함량은 중량 기준 69.4% w/w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서류에는 실제 제품 사진 및 라벨의 모든 면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고 첨부 서류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신뢰하는 기관(예: 대학 부설 언어기관 등)에서 번역한 태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표 세정 용도로만 사용되는 화장품의 제품명 및 라벨 표기는, 살균 또는 미생물 축적 감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품명 기준 제품 라벨 기준 

1. 알코올(ALCOHOL)이라는 용어를 상표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병원균을 살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2. 안티-박테리얼(ANTI-BACTERIAL), 안티-박테리아(ANTI-BACTERIA) 

또는 병원균 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화장품법 제17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3. (+) 기호와 같이 치료, 증상 완화, 치유 또는 질병 예방을 연상시키는 

표식, 상징 또는 이미지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4. 새니타이징(SANITIZING), 새니타이저(SANITIZER)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살균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5. 멀티퍼포즈(MULTIPURPOSE) 또는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기기·용기·표면 세정 등의 

다목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6. 질병 예방, 치료, 증상 완화, 치유, 살균 또는 세균 축적 감소를 

의미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효능을 암시하는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1. “제형에 알코올(ALCOHOL)이 포함되어 있음” 또는 “알코올 70% v/v 함유”와 

같은 문구를 화장품의 라벨에 기재하거나 효능으로 설명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병원균을 살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2. 안티-박테리얼(ANTI-BACTERIAL), 안티-박테리아(ANTI-BACTERIA)라는 용어를 

화장품의 효능으로 라벨에 표시하는 것은, 제품의 사용 목적이 화장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3. 살균 또는 병원균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효능이나 사용 목적을 라벨에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4. 멀티퍼포즈(MULTIPURPOSE)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제품의 

효능으로 설명하는 것은,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 기기·용기·표면 세정 등의 

다목적 용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5. 제품 라벨에 세균 또는 병원균의 살균/감소 효과에 관한 시험 결과를 

나타내는 문구, 해당 효능 시험을 수행한 기관을 인용하거나, 세균 99.9% 

살균, 세균 축적 99.99% 감소 등과 같이 효능을 수치로 표현하여 라벨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병원균을 살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6. + 기호, 방패/검 모양의 아이콘 등과 같이 치료, 증상 완화, 치유 또는 병원균 

예방을 연상시키는 기호, 상징 또는 이미지를 라벨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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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화장품 제품에서 안티-박테리얼(ANTI-BACTERIAL) 효능 표시의 심사 

비고 

1. 물티슈 제품군은 세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티-박테리얼(ANTI-BACTERIAL) 효능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제품이 병원균을 살균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알코올을 성분으로 함유한 물티슈의 경우, 알코올이 ANTI-BACTERIAL 성분에 해당하더라도 포장 형태(개폐식 파우치)와 제품 사용 방식으로 인해 제형 내 

알코올이 증발할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 제품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안티-박테리얼(ANTI-BACTERIAL)이라는 용어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안티-박테리얼 성분을 제형에 함유하고 사용 후 씻어내는 세정용 제품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ANTI-BACTERIAL 효능 표시 가능 

화장품 제품 

ANTI-BACTERIAL 효능 표시 불가 

알코올 함유  

손 위생용 화장품 

알코올 함량은 

70% v/v 

미만이어야 함 

사용 후 씻어내는 형태의 세정용 

화장품(예: 비누) 

TRICLOSAN, TRICLOCARBAN, 

CHLOROXYLENOL, 

BENZALKONIUM CHLORIDE 또는 

O-CYMEN-5-OL 성분을 함유한 

경우 보건부 공고(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명칭·함량·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함 

기타 성분 

(효능 시험 

결과(Efficiency Test)에 

따라 개별 심사) 

사용 후 씻어 내지 않는 

형태의 세정용 화장품 

(시트형·물티슈 등) 

기타 

화장품 

제품 


